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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헌법적 독소조항 포함하고 있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감독법

제·개정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우리 한변(韓辯)은 정부가 제출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공정거래법·금융감독법 제·개정
안, 소위 공정경제 3법'에 대하여, 국회 입법과정에서 반(反)헌법적 독소조항들이 대폭 해소되
어야 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는 개인과 기업의 창의적인 경제활동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기업 경영 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주주권의 행사를 옥죄는 제도들은 헌법과 
배치된다.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 개정안에 포함된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감사위
원 분리선임제와 다중대표소송제는 헌법의 재산권 보장을 심각하게 위배할 소지가 크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주주의 불법적인 경영 승계를 막기 위한 공정한 제도의 
수립은 헌법정신에 부합하며 대한민국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념 편향의 무분별한 '기업 때리기'는 의도했던 결과는 커녕 국내 기업만 옥죄는 부작용만 초
래할 것이다. 이미 데이터에 기초한 객관적 분석 없이 ‘대기업 견제, 골목 상권 보호’등의 명목 
하에 급조된 규제들로 인해 외국계 기업들만 반사이익을 누리는 역설적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한변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감독법 제·개정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각 법률안의 반(反)헌법적 독소조항을 해소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
다. 특히, 일선에서 기업 경영에 매진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업이 기업
답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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